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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ThegoalsofthisstudyweretoanalyzeeachofthereasonsadoptedbytheConstitutionalCourtortheCourts

forDecisionsdeterminedtopermittheuseofmedicaldevicesbyKoreanmedicinedoctorsandtolookatthemedicaldevices
fromaKoreanmedicalperspective.

MaterialsandMethods:Forthisstudy,severaljudicialprecedentdatabaseswereusedforsearchingjudicialprecedents
thathandletheusageofmedicaldevicesbyKoreanmedicinedoctors.Priorstudiesonsimilarissueswereconsidered.The
Koreanmedicinetextbooksandrelatedresearchstudieswerealsousedinthisstudy.

Results:From2000to2018,alargenumberoflawsuitswerefiledregardingthelegalityofKoreanmedicinedoctorsusing
medicaldevices;approximately20finaljudgmentsordecisionsweremade.Amongthem,onlytwocasesdeterminedthat
Koreanmedicinedoctorscouldlegallyusemedicaldevices.

Conclusion:ThedecisionsinbothcasescouldbeinterpretedasthejudgmentsthatKoreanmedicinedoctorswereallowed
touseamedicaldevicewhoseuseoroperatingprincipleswerecommonlyincorporatedwithKoreanmedicalprinciples.That
wasprovidedthattrainingwassufficientintheuseofthemedicaldevice,totheextentthatitcouldbeusedandthatsuch
useofthemedicaldevicewasnotfearedtoposeahealthhazard.

Keywords:medicalaffairslaw,judicialprecedent,medicaldevices,boundaryofpermittedmedicalpractice,Korean
medicine.

Ⅰ.서 론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별도로 진행

하고,그에 따라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다.이와 같이 이원화된 의

료체계 하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 에

한 문제는 제도 자체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여

러 차례 사법기 의 단을 받아 왔다.즉,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련 법령은 의사 한의사의 각

면허에 의하여 허용되는 의료행 의 범 를 명확

히 구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의사 는 한

의사가 각각 의료행 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의 범 는 그 단 기 에 하여도 정하고 있

지 않다.이와 같은 이유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례 분석을 통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 에 한 한의학 고찰

598

사용하기 해서는 형사 처벌의 험을 감수하

여야 하고,최종 으로는 자격정지 처분 내지 면허

취소 처분이라는 행정 제재를 받을 험도 존재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들을 의료법

등 련 법령의 개정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기 보

다는 개별 사건에 한 수사기 ,법원 는 헌법

재 소 등 각 사법기 에 의한 단에 맡기고 있

을 뿐이다.다만,약 2년 인 2017년 9월 6일 김명

연 의원 등이 한방 의료행 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제2009127호)을 발의한 바는 있으나 여 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런데 2013년 헌법재 소에서,그리고 비교

최근인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

기 사용범 를 쟁 으로 하여 기존 사법기 의

단들과는 달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

는 취지의 단을 하 다.따라서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 에 한 단 기 정립을 한

논의에 비하기 해서 이러한 례들에 해 분

석하고,한의학 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

다.이러한 연구는 의료 소비자들을 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 단기 을 명확히 정립하기 한 논의의 단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의료기기 사용범 를 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 한다.

Ⅱ.연구 상 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하 심 법원 결이

나 결정,헌법재 소의 결정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쟁 으로 하여 각 심 에 한하여 최종 인

단이 내려진 결 는 결정을 연구의 상으로

하 다.

2.연구 방법

례의 검색에는 법원에서 운 하는 종합법률

정보(https://glaw.scourt.go.kr;2019년 7월 9일 최

종 방문),주식회사 로앤비에서 운 하는 로앤비

(http://www.lawnb.com;2019년 7월 9일 최종 방

문)에서 제공하는 례검색서비스를 이용하 고,

해당 례검색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는 일부

결 는 결정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결

문 열람·검색 서비스를 활용하 다. 한,유사한

쟁 에 한 기존 선행 논문들을 참고하 으며,한

의학 고찰 과정에서는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

용하는 교재와 련 연구논문,그리고 각 한의과

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과정을 분석하 다.

Ⅲ.연구 결과

1.기존 결 결정에 한 단 결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과 련되어 있고,최소한 각 심 에 한하여 최종

인 단이 내려진 례는 총 17건으로 검색되었

다.구체 으로는 헌법재 소 결정 4건, 법원

결 2건,고등법원 결 2건 지방법원 결 5건

행정법원 결 4건이었다(Table1).이 가운데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 내로

단되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

지의 결 결정은 고등법원 결 1건 헌법재

소 결정 1건으로 총 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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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umber Medicaldevice Plaintiff Defendant Result

SeoulAdministrativeCourt
2004Guhap10715

(DecidedJan.21,2004)
CT

(Computed
Tomography)

Kirinoriental
hospital

ChiefOfficerof
Seochopublic
healthcenter

Legallynotallowed
forKoreanmedical

doctor
SeoulHighCourt
2005Nu1758

(DecidedJun.30,2006)

SeoulAdministrativeCourt
2008Guhap11945

(DecidedOct.10,2008)

BGM-6
(BoneGrowth

Managementsystem
upto6feet)

aKorean
medicaldoctor

MinisterofHealth
andWelfare

Legallynotallowed
forKoreanmedical

doctor

MokpobranchofGwangju
DistrictCourt
2008Gojeong613

(DecidedMar.17,2009)

X-raybonedensity
meter

Prosecutor
aKoreanmedical

doctor

Legallynotallowed
forKoreanmedical

doctor

GwangjuDistrictCourt
2009No657

(DecidedJul.1,2009)

SupremeCourt
2009Do6980

(DecidedMay.26,2011)

SeoulEasternDistrictCourt
2010Gojeong10

(DecidedApr.9,2010)

IPL
(IntensePulsedLight)

Prosecutor
aKoreanmedical

doctor

Legallynotallowed
forKoreanmedical

doctor

SeoulEasternDistrictCourt
2010No449

(DecidedJul.22,2010)

SupremeCourt2010Do10352
(DecidedFeb.13,2014)

ConstitutionalcourtofKorea
2009Heonma623

(DecidedFeb.23,2012)
OsteoImagerPLUS

aKorean
medicaldoctor

Prosecutor
Legallynotallowed
forKoreanmedical

doctor

BusanDistrictCourt
2011No2012

OsteoImagerPLUS
aKorean

medicaldoctor
Prosecutor

Legallynotallowed
forKoreanmedical

doctor
ConstitutionalcourtofKorea

2011Heonba398
(DecidedFeb.28,2013)

ConstitutionalcourtofKorea
2010Heonma109

(DecidedFeb.23,2012)
Ultrasonography

aKorean
medicaldoctor

Prosecutor
Legallynotallowed
forKoreanmedical

doctor

ConstitutionalcourtofKorea
2012Heonma551

(DecidedDec.26,2013)

Tonometer,
Autorefractor,Slit
lampmicroscope,
Automatedperimeter,

Audiometer

aKorean
medicaldoctor

Prosecutor
Legallyallowedfor
Koreanmedical

doctor

Table1.Resultof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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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AdministrativeCourt
2013Guhap7872

(DecidedOct.31,2013)
NEURONICS-32plus
(DigitalEEG& EP
Brainmappingsystem)

aKorean
medicaldoctor

MinisterofHealth
andWelfare

Legallynotallowed
forKoreanmedical

doctor

SeoulHighCourt
2013Nu50878

(DecidedAug.19,2016)

Legallyallowedfor
Koreanmedical

doctor

SeoulAdministrativeCourt
2015Guhap68789

(DecidedJun.23,2016)

GPA-1000
(GrowthPlateAnalysis)

aKorean
medicaldoctor

MinisterofHealth
andWelfare

Legallynotallowed
forKoreanmedical

doctor

2.연구 상 례에 한 검토

1)안압측정기 등 련사건(헌법재 소 2013.12.

16.자 2012헌마551결정)에 한 검토

(1)사실 계

서울 서 구 소재 한의원을 운 하는 한의사 H

는 2010년 9월경부터 2011년 9월 28일까지 해당 한

의원에서 의료기기인 안압측정기,청력검사기 등을

이용하여 시력,안질환,청력검사를 한 후 그 결과

를 토 로 한약처방을 하 다. 한 서울 종로구

소재 한의원을 운 하는 한의사 P는 2010년경부터

2012년 1월 16일까지 해당 한의원에서 의료기기인

안압측정기,안굴 검사기,세극등 미경,자동시야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시력 안질환 검사를 한

후,그 결과를 토 로 한약처방을 하 다.

(2)수사기 의 단

이 사건의 피청구인인 서울 앙지방검찰청 검사

는 우선 한의사 H에 해 범인 ,해당 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 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

부에 하여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면

허 이외의 의료행 를 한다는 에 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해당 기기는 안경 ,보청기

매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등을 이유로 기

소유 의 불기소처분을 하 다.다음으로 한의사 P

에 해서도 역시 범인 ,보건복지가족부 발행

의 의료법령 민원질의⋅회신사례집의 내용을 보고

해당 의료기기를 의사나 한의사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생각하 다고 진술한 등을 이유로

기소유 의 불기소처분을 하 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

하고 있는 바,검사는 범죄의 객 의가 충분

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지능⋅환경 등 주로 범인의 험성을 고

려하고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범인의 형사

책임에 향을 미칠 사정 범죄 후의 정황,피해

자에 한 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이를 기소

유 라고 하며,죄가 있음이 인정되나 수사기 의

단에 의해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3)헌법재 소의 단

와 같은 수사기 의 기소유 처분에 하여

한의사 H,한의사 P는 모두 해당 기소유 처분으

로 인하여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소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다. 한의사들은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헌법소원심 을 청구하

는데,첫째 안압측정기,자동안굴 검사기,세극등

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이하 ‘이 사건

결정 상 기기들’)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 에 해

당하지 않고,둘째 가사 의료행 에 해당한다고 하

더라도 한의과 학에서 과 귀의 질환에 한 강

좌를 공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셋째 이 사건 결정 상 기기들은 과학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질환 상태를 정확하게 악해

내는 진찰 기구로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라

면 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에 하여 피청구인인 수사기 은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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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한방 의료행 를 구별하는 기 은 그 진단방식

이 인체에 해를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진

단방법이 한의학과 서양의학 어디에 기 를 둔

것인가에 있는데,이 사건 결정 상 기기들의 사

용은 인체의 해부학 지식을 기 로 한 것으로

한의학 고유의 진찰방법을 통해 인체의 음양오행

의 불균형을 악하는 한방 의료행 와는 구별된

다고 하면서,이 사건 결정 상 기기들의 경우 해

부학 으로 과 귀의 질환상태를 확인하는 기기

로서 한방 의료행 의 범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에 하여 헌법재 소

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단은 구체 인 의료행 의 태양

목 ,그 행 의 학문 기 가 되는 문지식

이 양⋅한방 어디에 기 하고 있는지,해당 의

료행 에 련된 규정,그에 한 한의사의 교육

숙련의 정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사회통

념에 비추어 합리 으로 단하여야 하는데,의료

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

되던 의료기기를 한방 의료행 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한편,한방

에서 활용되던 의료기법을 의사가 활용하려는 시

도 한 계속되고 있고,이러한 행 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

발 등을 통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의료법

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

(제1조)으로 하고 있는바,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

문 후단의 해석 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

진하는 데 을 두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따

라서 과학기술의 발 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폭 향상되어 보건 생상 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반행 는

결국 형사 인 처벌의 상이라는 에서 죄형법

정주의 원칙이 용되므로 그 의미와 용범 가

수범자인 의료인(이 사건 심 청구에서는 청구인

들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여야 하고,엄격하

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우선 그 단기

을 제시하 다.

이어 헌법재 소는 단기 에 기 하여 “이

사건 결정 상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굴 도,시야,수정체 혼탁,청력

등에 한 기 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

건 생상 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독에 의사의 문 인 식견을 필

요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한의 의 경우

에도 한방진단학,한방외 과학 등의 교육을 통해

통 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 로 한 기본

인 질환이나 귀 질환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

고 있고,이에 한 한의학 해석을 바탕으로 침

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방 의료행 방식으로 치료

가 이루어지고 있어,이 사건 기기들의 사용이 의

사만의 문 인 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러

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하여 한

진료행 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

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단하여 결국 이 사건

각 기소유 처분을 취소하 다.

(4)헌법재 소의 단에 한 평가

헌법재 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 의료법은 그 목

로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하는 방향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을 제로 단하고 있

다.그리고 의료공학의 발달 기술의 발 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향상되면 보건 생상 해 우려

가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국민 보건

복지 향상을 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을 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의료인이 더 많아져야 한

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특히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 소가 한의사의 안압계 등의 사용을 허용

한 단한 기 인 세 가지 요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첫째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문성(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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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추출 해독에 있어 문 식견의 필요여

부) 보건 생상의 해 여부,둘째 구체 인 의

료행 의 태양 목 ,그 행 의 학문 기 가

되는 문지식이 양⋅한방 어디에 기 하고 있

는지 여부,셋째 그에 한 한의사의 교육 숙련

의 정도이다.즉,진단 의료기기사용에 해 충

분히 교육을 받은 숙련된 한의사가 보건 생상의

해여부가 없는 비 문 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한의학 인 문지식을 기 로 한 의료행 를 하

는 것에 해 국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해 허

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뇌 계 련사건(서울고등법원 2016.8.19.

선고 2013 50878 결)에 한 검토

(1)사실 계

이 사건의 원고는 한의원을 운 하고 있는 한의

사로 2010년 9월경부터 3개월 동안 한의원을 운

하면서 뇌 계를 킨슨병,치매 진단에 사용하

다.이 사건 뇌 계는 뇌세포 활동 등에 의해 생기

는 기 생리학 변화,즉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극을 부착해 증폭기를 통해 뇌 를 증폭

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하여 뇌의 기

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인바,2009년 1월 12

일 식품의약품안 청( 재의 ‘식품의약품안 처’)

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서,구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2009년 6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의 것,이하 같다)제2조 ‘의료기기의

등 분류 지정에 한 기 과 차’에 따라

해도 2등 (사용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

에 한 험성은 있으나 생명의 험 는

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어 잠재 험

성이 낮은 의료기기)을 받은 바 있다.

할보건소장은 2011년 1월 21일 원고에 하여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 를 하 음을 이유

로 업무정지 3개월 경고 처분을 하 고,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 다.

(2)1심 법원의 단(서울행정법원 2013.10.31.

선고 2013구합7872 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행 가

한의사의 면허 범 내의 의료행 인 한방 의료행

로 보기 어렵다고 단하 다.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 원고의 행 를 무면허의료행 라고 단

한 근거는 3가지이다.해당 결은 첫째 뇌 계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하는 행 를 통 으로 내

려오는 한의학 지식을 기 로 하는 행 로는 볼

수 없다는 ,둘째 이 사건 뇌 계는 신경계 질환,

뇌질환 등을 진단하는데 사용되고 있고,이 사건

뇌 계의 기능,사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뇌 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 로 악하여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뇌 기기와 련

된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쉽다고 보

기 어렵다는 ,셋째 뇌 측정 뇌 기기에

한 한의학 교과서와 한의사 국가시험에서의 비

이 의과 학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운 을 그 근거로 들었다.

(3)항소심 고등법원의 결

항소심 고등법원은 이 사건 결에서 의료기기

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 원리와 목되어

있어 한의학의 범 내에 있는 의료기기의 사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을 제

로 하여,이 사건 원고가 뇌 계를 사용한 것은 다

음과 같은 이유로 보건 생상 해의 우려가 없다

고 하면서 원고의 행 를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

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

고등법원의 이러한 단은 첫째 이 사건 원고가

통 한의학 진찰법인 복진 는 맥진을 통해

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 뇌 계를 병행 는

보조 으로 사용한 것은 진의 화된 방법

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이나 문진의 일종으로 악

할 수 있다고 보이는 ,둘째 한의과 학 교과 과

정 진단학의 내용 한의사 국가시험의 평가

항목 상 뇌 기기에 한 출제의 빈도에 비추어

보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는 ,셋째 뇌 계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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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한방용 의료기기와 구별하여 매가

허가되고 있지는 않으며 상의학과에서 취 하는

엑스 이,CT기기,MRI기기 음 기기 등

과 달리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넷째

뇌 계의 측정 결과가 기계 자체에서 뇌 데이터

를 자동 으로 추출하고 측정결과를 분석하므로

서양의학에 한 문지식이나 기술을 별도로 필

요로 하지 않는다는 을 근거로 하고 있다.

(4)고등법원 결에 한 평가

이 사건 결은 기본 으로 앞서 살펴본 안압측

정기 등에 한 헌법재 소의 결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즉,의료기술의 발 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 원리와 목되어 있

는 경우 한의사에게 이러한 범 내에 있는 의료

기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그러

므로 과학기술의 발 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성

능이 폭 향상되어 보건 생상 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 가 확 된다면 국민 건강

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제 하에 단하고

있다.특히 뇌 계의 사용이 보건 생상 해 우려

가 없다고 단하고,뇌 계의 사용이 한의학 진

단 방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거나,이

사건 뇌 계의 자동 데이터 추출,결과 분석 기능을

들어 기기사용 자체에 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

지 않다고 본 것은 와 같은 제를 구체 인 사

안에 용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Ⅳ.한의학 고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단을 받은 결정 결을 분석한 결과,한의사가

한의학 원리와 목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보건

생상 해를 가할 우려 없이 진단할 수 있다면,해

당 의료기기에 한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와 련하여 한의학에서의

해부학 인 학문 기반에 해 살펴보고,한의사

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에 해 고찰해 보는 것

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나아

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한 한의사

양성을 한 한의학 교육의 방향성과 제도 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한의학에서의 해부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

용과 련한 결정 내지 결에서 보건소,수사기

는 1심법원 등은 해부학 지식에 기 한 의료

행 가 한의사의 의료 행 범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한의학에서는 해부학

이론을 기 로 하고 기능 혹은 기질 질환으로

인해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증후를 참고하여 내부

장기의 질병여부와 신체의 건강상태를 단한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 해부학은 한의학의 요한

기 이론이 됨에도 불구하고,일부 법조계와 의료

계에서 한의학은 해부학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

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한의사가 상진단기기의 사

용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실이다
1
.

1)고 에서 언 된 해부학 련 내용

박태호 등이 발표한 “동양에서의 인체해부에

한 인식과 해부 지식의 발달에 한 연구”에 따르

면 동양에서의 ‘해부(解剖)’에 한 최 의 기록은

존하는 최고( 古)의 한의학이론서인 黃帝內經

에서 찾을 수 있다.≪黃帝內經⋅靈樞≫의 經水篇

에는 인체에서 표면은 재어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있고,죽었을 경우는 해부를 통하여 내면을

찰할 수 있다고 하 고2,≪黃帝內經⋅靈樞≫ 腸

胃篇과 平人絶殺論에서도 인체에 한 해부학 인

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3.아울

러 ≪黃帝內經⋅素問≫ 診要經終論과 刺禁論編에서

는 복부 자침 시에는 내부 장기 횡격막의 치

를 명확히 알아서 내부 장기에 자침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침(禁鍼)해야 할 부 와



례 분석을 통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 에 한 한의학 고찰

604

그 부 에 자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하여

설명하고 있다
4
.이러한 언 은 통 인 침구 시술

에 있어서 해부학 인 장부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

함을 것을 강조한 것으로 당시의 해부학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 秦漢시 에 술된 ≪難經≫

第三十二難,第三十五難에서는 장부(臟腑)의 치

에 해서 밝히고 있고,第四十二難에서는 오장육

부(五臟六胕)에 한 형태를 해부학 으로 찰한

내용을 이 보다 구체 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해부학 인 내용과 완 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당시의 해부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요한 자료이

다
5
.宋代에서 明代에 이르는 시기에는 한의학의

해부학 인식이 도교 양생론과 신선사상 인

신체 에서 벗어나 오장육부의 장기 심에서 두

부(頭部)와 장기 사이의 계에 을 맞춘 이학

(理學的)해부 인식으로 발 하 다
6
.이후 淸代

王淸任은 인체 장부의 해부와 생리기능을 분명하

게 이해하는 것이 요한 일환임을 인식하고 직

해부를 실시하여 ≪醫林改錯≫에서 해부학과 련

한 고서의 착오를 교정하고,과거에 의서에서는 언

이 없었던 장기 등을 발견하는 등 해부학 발

에 큰 공헌을 하 다
7
.

서양의 해부학이 인체의 구조를 밝히는데 집

했던 반면,동양의 해부학은 오장육부의 기능이나

장기 사이의 계를 설명하려는데 심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의 해부도는 비슷한 시기의 서양의 해

부도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발 해 왔다6. 존

하는 국 최고( 古)의 인체내부도는 10세기

반 燕眞人이 그렸다는 烟薦圖로 총 6폭의 그림으

로 도교 인 색채가 강하나,이 가운데 內境正面之

圖와 內境背面之圖는 의학 인 인체도와 가깝다8.

宋代 楊介가 ≪存眞圖≫에서 직 인체해부를 하

여 찰하여 완성한 최 의 해부도가 완성9한 이

후,한의학에서의 해부학 인식에 큰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의서의 향으로 집필된 조선 기의

의서 하나인 ≪의방유취≫ 오장문(五藏門)에서

는 오장과 육부의 명칭과 설명을 첨부하고 모습과

크기,무게에 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6
.조선

후기에는 허 (許浚)은 국 의서인 ≪萬病回春≫

의 側身人圖의 도형을 되도록 건드리지 않은 채

최 한 간결하고도 타당한 장부도를 작성하고자

주요 문자와 도형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의 신형

장부도(身形藏府圖)를 완성하고10,해부도를 동의

보감의 첫 머리에 배치함으로써 그 요성을 강조

하기도 하 다8.이익이 술한 ≪성호사설≫에 의

하면, 유형은 임진왜란 시기에 죽은 시체들을 해

부한 뒤 명의가 되었으나 유교 인 인식이 강한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의 몸을 해부한다는 것에

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해지고 있다1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의학은 해부학 지식

을 바탕으로 그 이론체계를 발 시켜 왔고,각종 의

서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그 내용이

해부학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미

2000년 이 부터 인체의 구조에 한 해부학 이해

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한의학은 해부학 인 지

식과 사고를 기반으로 발 해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1
.

2)한의학에서의 해부학 교육의 역사 련법

개정 이후 한의 해부학 교육 황

유교 향 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몸

을 훼손하는 것은 기 을 뿐 아니라 사체에

해서도 우를 갖추어야 한다는 문화 인 향으

로 인해 인체 해부학이 발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다.이서 이 발표한 “시체해부

련 국내외 법제 황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의 교육 목 의 인체 해부는 최 서양식 의학

교인 1886년 제 원의학교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

었으며,해부학 교육의 첫 공식 기록은 1899년 3월

경성의학교 해부학 과목의 개설에 한 기록으로

보인다12.김수명이 발표한 “우리나라 한의학의 사

람 해부역사”에서는 우리나라 한의과 학에서의

첫 해부학 실습교육은 1953년 피난 시 에 서울한

의과 학(경희 학교 한의과 학의 신)학생들

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부학실습을 했다는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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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 으로만 해진다고 밝히고 있다.1962년 2

월에는 통령령으로 법률 제1021호 ‘시체 해부보

존법’이 제정되어 의과 학과 치과 학에서는 교육

과 연구를 목 으로 합법 으로 해부학실습을 할

수 있었지만,한의과 학은 그 상에서 제외되었

다.그리고 해당 법 제정 32년만인 1995년 1월에

‘시체해부보존법’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한의과 학

도 해부학 실습을 할 수 있는 상에 포함되었고,

그 결과 한의과 학에서도 해부학 실습교육을 합

법 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3
. 재 12개 한의

과 학 한의학 문 학원에서는 해부학 이론

실습을 포함하여 연간 평균 8~9학 ,총 12~16시

수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14(Table2).

참고로 서울 학교 의과 학에서의 해부학 실습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47년부터로,해부학 이론

실습 이수학 을 살펴보면,1950년 1960년

에는 12~15학 을 이수하고 있고 1971년부터

1975년까지는 8학 으로 의과 학 1학년 총 시간수

의 50%를 상회하 다.이후 의과 학 교과과정 개

편으로 1976년부터 재까지는 연간 7학 을 이수

하도록 하고 있다15.

한의학 인 진단 처방에서 요구되는 해부학

의 수 과 서양의학에서 요구되는 해부학의 수

에서 분명 차이가 존재하므로 교육의 양을 단지

양 으로 비교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비교는 아닐

것이다.그러나 재 한의과 학의 교육과정에서

해부학과 련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는 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 단에 있

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한의학에서의 해부학 정보의 이용에 한

타 학계의 분석

김성수 등이 술한 ≪몸으로 세계를 보다 -동

아시아 해부학의 성립과 발 ≫에서는 동아시아에

도 해부의 통이 있었고 그 에서 서양해부학을

발 으로 수용하고자 하 음을 문헌 고찰을 통

해 확인하고 있다.해부학은 서양의학의 유물로

여겨지고,동아시아 통의학은 해부학과는 거리가

있는 음양오행의 추상 인 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 인 통념이지만,이 연구에

서 자들은 국과 일본,한국의 해부 통이 발

해온 과정을 살피고 그 토 에 서양의 해부

학을 어떻게 도입해왔는지에 해 밝히고 있다6.

사공 호 등이 발표한 “한의사의 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한 비 고찰”에 한 연구에서는

한의학의 통 인 진단 방법은 오장육부를 포함

한 신체 각 장부의 상태에 한 정보 획득을 목

으로 하고 있고,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해부학 이

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설사 해부학 인 수

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기의 이용

을 지하는 이론 ,논리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부분의 법원 결들은 의

학 진단에서 상자료가 가지는 의미에 하여

인식론 인 측면에서 오해를 범하여 한의사의 의

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제도의 해석

에서도 제도가 성립하고 발 된 역사 변천과정

을 제 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공

정하게 해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6
.

범경철이 발표한 “의료 역과 한방의료 역의

업무구분에 한 고찰”에 따르면 행 의료법에서

의료기사(물리치료사,방사선사 등)의 진료 는

의학 검사는 ‘의사 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

도록 규정(의료기사 등에 한 법률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하고 있는 바,한의사는 의료

기사에 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하지만 한

의과 학에서 상의학 는 방사선과학 등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을 고려할 때 한의

사는 의료기사를 지도⋅감독함에 요구되는 의학

지식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환자의 질

병에 한 정확한 진단 한 처치를 해서

는 의료기사를 통한 진단 검사가 필요하므로 한의

사에게도 의료기사의 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하면서,한의사의 자율 인 의료서비스와

의료업무의 체계 인 통합을 해 입법론 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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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of
thecollege

Coursecategory Semester Subject Credit
Time

Theory Lab

Kyunghee
University

Majorrequired 1-1 AnatomyⅠ 4 4

Majorrequired 1-1 AnatomyLabⅠ 0.5 2

Majorrequired 1-2 AnatomyⅡ 4 4

Majorrequired 1-2 AnatomyLabⅡ 0.5 6

Gachon
University

Majorrequired PRE2-2 GeneralAnatomy 2 2

Majorrequired 1-1 Anatomy& LabⅠ 3 6

Majorrequired 1-2 Anatomy& LabⅡ 4 6 2

Dongguk
University

Majorrequired PRE2-1 Anatomy& LabⅠ 4 4 4

Majorrequired PRE2-2 Anatomy& LabⅡ 4 4 4

Daejeon
University

Majorrequired PRE2-1 AnatomyⅠ 2 4

Majorrequired PRE2-1 AnatomyLabⅠ 1 2

Majorrequired PRE2-2 AnatomyⅡ 2 4

Majorrequired PRE2-2 AnatomyLabⅡ 1 2

DaeguHaany
University

Majorrequired PRE2-2 Anatomy& LabⅠ 4 3 4

Majorrequired 3-1 Anatomy& LabⅡ 3 2 5

Dongshin
University

Majorrequired PRE2-1 AnatomyⅠ 3 4

Majorrequired PRE2-1 AnatomyLabⅠ 2 4

Majorrequired PRE2-2 AnatomyⅡ 3 4

Majorrequired PRE2-2 AnatomyLabⅡ 2 4

Dong-Eui
University

Majorrequired PRE2-1 AnatomyⅠ 3 6

Majorrequired PRE2-1 AnatomyLabⅠ 1 2

Majorrequired PRE2-2 AnatomyⅡ 3 6

Majorrequired PRE2-2 AnatomyLabⅡ 1 2

Sangji
University

Majorrequired PRE2-2 GeneralAnatomy 2 2

Majorrequired 1-1 AnatomyⅠ 2 4

Majorrequired 1-1 AnatomyLabⅠ 1 2

Majorrequired 1-2 AnatomyⅡ 2 4

Majorrequired 1-2 AnatomyLabⅡ 1 2

Semyung
University

Majorrequired 1-1 Anatomy& LabⅠ 4 4 4

Majorrequired 1-2 Anatomy& LabⅡ 4 4 4

Wonkwang
University

Majorrequired PRE2-1 AnatomyⅠ 3 4

Majorrequired PRE2-1 AnatomyLabⅠ 1 2

Majorrequired PRE2-2 AnatomyⅡ 3 4

Majorrequired PRE2-2 AnatomyLabⅡ 1 2

Woosuk
University,

Majorrequired PRE2-1 Anatomy& LabⅠ 4 4 4

Majorrequired PRE2-2 Anatomy& LabⅡ 4 4 4

Majorelectives 3-1 PracticalAnatomy 2 2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required 1-1
StructureandFunctionof

HumanBodyⅠ
7 6 3

Majorrequired 1-2
StructureandFunctionof

HumanBodyⅡ
3 3 1

Table2.AnatomyEducationCurriculumbyCollegeofKorean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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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에 의하면 한의원을 내원하는 환자 약 60.4%가

근골격계 결합조직의 질환(M00~M99)으로 입

원 는 외래치료를 받았고,그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는 등통증(M45)환자의 치료건수는 연

간 412만 건에 이른다18. 한 2017년 한의의료기

의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709만건으로, 체요양

기 비 한의의료기 의 자동차보험 청구건수

비 은 약 44.7%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9.이와 같은 의료시장의 환경에서,환자

들의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가령 골 유무를

단하거나 추나 시술 과정에서 의 정렬 상태를

확인하기 해 X-ray의 촬 이 필요한 경우나 침

의 안 하고 정확한 시술을 해 음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20.그러나 재의 의료

법 환경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근골격계 질환 환자

가 추가 인 검사를 해 직 다른 의료기 을

재방문해야 하고,이러한 의료서비스 행태는 환자

에게 불편할 뿐 만 아니라 추가 인 경제 비용

까지 발생하게 한다.

한 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의료

보험 수가를 인정받기 해서는 2011년 1월부터 한

의원과 한방병원에서도 한국표 질병사인분류 개

정안(KCD-6)을 활용하여 서양의학과 동일한 진단

명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부 법조계와 의료계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 인 제

한으로 인해 한의사가 이러한 진단을 하는데 필요

한 진단기기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1
.한의

사가 서양의학 인 진단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

순히 문진을 하거나 신체 증후를 악하여 서양의

학 인 진단명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매우 힘

들고 어려운 과정이며,환자에게 험한 결과를

래할 가능성도 있다.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환자에게 가장 안 한 검사와 확실한 진단을 통해

효과 인 치료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특히 한의

사는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시에 시행하여,더욱 효과 인 치

료법을 단하거나 2⋅3차 의료기 으로의 빠른

원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므로 한의사의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을 통한 국민건강수 의 제고를 한 선결 과제라

고도 볼 수 있다.

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 확 를 한 제도

개선

재 한의사 의료기기의 사용과 련된 규제와

제약들은 크게 련 법규,법원의 결,보건복지

부의 유권해석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16
.그러나 의

료기기 사용과 련한 련 법규는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범 에 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법원의 결과 보건복지부의 유

권 해석이 실질 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결은 동일한 사건에

해서도 법원에 따라 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

다.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시 상황

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용되며 소수의

사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므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 를 더욱 확 하기 해서는

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과 해석이 필요하고, 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각종

제한과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1) 련 법령의 명확한 규정과 해석

의료 기술의 발 과 시 상황의 변화,의료서비

스에 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의 변화로 인

해 통 인 의료행 ,치과 의료행 ,한방 의료

행 개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면서 의료

직종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의사의

의료행 와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 는 본질 으로

첩되는 부분이 많으며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

기 때문에
17
,법령 례상 한방 의료행 개념은

사후 인 평가규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21.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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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같이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 면허체계를

기 로 하면서 면허 범 에 한 추상 기 을

설정하지 않은 행법 하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간

의 분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이원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의료인의 면허범 를

법 해석의 문제로 돌린 것은 입법부가 입법사항에

한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22.

이미선 등의 “ 례분석을 통한 한방 의료행 개념

의 법 근거 고찰에 한 연구”에 따르면, 행

의료법에서의 한방 의료행 개념과 련한 모호

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한방 의료행 에

한 개념 정의를 법 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행 의 내용이나 특정 행 의 허용이나 지

에 해서도 구체 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21
.아

울러 의료기사 등에 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한의사의 의료기사에 한 지도권을 확보할 필요

도 있다.

2)규제 완화의 필요성

사공 호 등이 발표한 “한의사의 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한 비 고찰”에 따르면 의료기기

에 한 규제제도와 교육제도들은 체로 기기들

의 개발 -임상에서의 기기의 사용 - 련 교과과

정 련 문의제도 등의 발 -안 리와

련된 규칙의 제정 등의 순서로 발 되어 왔다.이

러한 제도발 사의 핵심은 공식 인 교육이나

련 법규의 발 보다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선행

한다는 이다16.즉,임상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

는 과정에서 련 교육과정에 한 문성을 발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안 리에 필요한 규칙

이나 법규에 한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재 한의사에게는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 으로 임상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한의계에서 의료기기사

용과 련된 교과과정이나 문의제도를 발 시키

고 나아가 한방의료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과 련

한 안 리 규칙을 발 시키는데 어려움이 발생

한다.이러한 방식으로 의료기기의 이용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들을 해서도 결코 유

익하지 않은 결과를 래한다.의사들이나 한의사

들이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육안이나

통 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추가 인 자

료를 획득하는 것이 목 이다.그런데 한의사의 의

료기기의 사용에 하여 규제를 가하게 되면 환자

의 질병에 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이 되고,결국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 소비자에게 돌아간다.의료

소비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하게 되는 것이다.따

라서 사공 호 등의 연구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정

보의 이용여부는 의료인과 환자의 단에 맡겨져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
.

3)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한 한의학 교육

의 방향성

홍지성이 발표한 “재구조화 에서 본 역량

심 한의학교육”에 의하면 의학교육과 통의학교

육을 모두 포함한 보건의료인 양성을 한 고등교

육은 직무역량을 심으로 구성된 교육체제를 지

향하고 있다.즉,의료직군의 진료수행을 해 갖

추어야 할 최소한의 역량을 규정하고 이를 시기별

로 분류하여 학부,수련의,평생교육 단계에서 달

성해야 할 역량 수 을 제시하면서 이들 간의 연

계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다23.따라서 한의학

교육 분야에서도 의료기기 사용과 련한 연계교

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부분의 환자가 양방병원에

서 받은 상진단결과 는 각종 검사실 검사결과

를 가지고 와서 서양의학 인 진단명을 언 하며

한의학 인 치료를 원하는 임상 실에서의 환자

와의 의사소통을 해서라도 서양의학 인 진단

결과에 한 독 능력과 이를 통한 의사결정능력

에 한 교육단계별 연계성 강화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재 12개 한의과 학 한의학 문 학원에서

상진단학 련 과목을 평균 2학 ,4시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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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하고 있다.학교별 상의학 련수업의 학

을 보면 4학 1개교,3학 1개교,2.5학 1개교,

2학 6개교,1학 2개교 등이다24.참고로 서울

학교 의과 학에서의 방사선학 실습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86년부터로,방사선과학 이수학 을 살펴보면,

1950년 1960년 에는 2.5~4학 을 이수하고

있고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2학 을 이수하 으

며, 재는 평균 4학 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25
.

한의사의 진단 의료기기 사용에 한 교육과

련한 법 인 제재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의사 회에서는 한의 학생이나 한의사를

상으로 의료기기 사용과 련된 강의를 하는 의

사에 해서 회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제

약이 존재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그러므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한 실질 인 교육의

기회를 확 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문기술을

발 시키기 해서는 의료기기와 련된 교육에

한 제한이나 규제 역시 완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5년 ‘시체해부보존

법’의 법률 개정 이후 한의 에서의 해부학 실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과거에는 의과 학의 보조를

받아 수동 으로 이루어졌던 해부학 실습교육이

능동 이고 합법 으로 진행되게 되었다13.이와 같

은 제도 개선에 따라 한의 교육과정에서 해부

학 실습은 체 학습과정에 있어서 매우 요한

부분이 되었고,결과 으로 한의학의 화에 상

당 부분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처럼

의학교육에 한 제도 변화는 실질 인 의료서

비스의 질 향상에 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도 직결된다는 은 한의사의 의

료기기 사용범 확 를 한 제도 개선에 있어

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V.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 를

쟁 으로 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

는 취지의 법원 단을 받은 결정 결에 해

분석하고,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하여 한의

학 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상 결정 결에서는 공통 으로 한의

사가 한의학 원리와 목되어 있는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교육을 받

았고,보건 생상 해를 가할 우려 없이 진단이

가능하다면,해당 의료기기에 한 한의사의 사용

이 허용된다는 단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

다.이러한 단에는 한의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의

료기기의 범 가 확 되면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제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

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의료법의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의학은 인체를 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서양

의학과 마찬가지로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그

이론체계를 발 시켜 왔고,각종 의서에서 그 근거

를 찾아볼 수 있다.한의사들이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통 인 방법이나 육안으로는 획

득할 수 없는 질병에 한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목 이다.그런데 이런 의료기기의 사용에 하여

규제를 가하게 되면 한의사의 진단과정에서 환자

의 질병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한이 되고,결국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이를 한 실질 인 교육의 기회를 확

충하여 1차 의료 문가로서의 한의사의 역할을 다

하기 해서는 한방 의료행 에 한 개념 정의를

법 으로 명확하게 하고,의료기기의 사용과 련

된 각종 규제 역시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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